
특 시 등포 주민 편살피미 에 한조례안

심 사 보 고

2008. 4. 4.

행정위

1. 審 査 經 過

가 제출일자 년 일. : 2008 3 21

나 제 출 자 등포 청장. :

다 일자 년 일. : 2008 3 28

라 상정일자 제 임시 제 차 행정위 상정 의결. : 135 1 (2008. 3. 31)

의 제안 명자 감사담당 정2. ( : )提案說明 要旨

가 제안이유.

자 사 동 본 제 조 특 시 등포 자 사 동4 “○ 『 』

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역주민들이 자율 과 자 을 탕으로 한” 4

자 사 동의 자 심 책임감 투명 을 보하고자 함, , .

리 생 주 에 생하는 주민 편 사항을 해 하고 시 자인 녹○

조경 등 종합적 시각으로 순찰을 함으로 민들이 안전하고 로

삶을 고자 하며 주민 편살피미 의 수사항 에 필,

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나 주 골자.

주민 편살피미를 하여 민이 접 역사 동에 적극 참여함으로○

민 간 공동체 의식을 산하고 공익 에 여하 위한 것을 본

이념으로 규정 안 제 조 안 제 조( 1 , 2 )



롱이 자전거 순찰 라이너스 인라인 순찰 의 동 위“ ” “ ”○

리 주체를 규정 안 제 조 안 제 조( 4 , 5 )ㆍ

주민 편살피미 순찰 의 동 간 위 해촉 사유 등을 규정하여,○ ㆍ

순찰 의 투명 을 보 안 제 조 안 제 조( 7 , 8 )

주민 편살피미 순찰 으로 수사항과 동비 보험가입 포상, , ,○

경력 등을 인정함으로 자 심과 책임감을 고취 안 제 조 내 제 조( 13 19 )

의3. ( )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

본 조례안은 주민 편살피미 순찰 동의 을 체계 하여 육○

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령과 상충 는 것은 없으며 다만 조례안 내,

안 제 조 제 항 주민 편살피미 의 동 간을 년으로 정하는 이7 3 1

유에 한 명이 필 하다고 판단 .

4. :審査結課 原案可決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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